전세권설정계약서 
  금     원 

  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 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 번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조항을 약정한다. 

제1조 끝에 쓴 부동산의   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한다. 

제2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  주거용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. 

제3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  년  월  일 까지로 한다. 

제4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  년  월  일 까지로 한다. 

제5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. 

제6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변경함으로서 그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 

제7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 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에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 

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. 

년  월  일 

전세권설정자- 성명:             (인)  주민등록번호:

주소:    시   구   동    

전 세 권 자- 성명:             (인)  주민등록번호:

주소:    시   구   동    

부동산의 표시 

     시   구   동    대   ㎡
    위지상  

    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면벽돌조 평 슬래브지붕 4층  
    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
        1층  ㎡ 

        2층   ㎡ 
        3층   ㎡ 

        지층   ㎡ 
        (내역 지층 노래방  1층 소매점 2,3층 병원 -세멘벽돌조임) 
